
울사무( )

결 문

사건 : KR-1100056

신청 : 치 치 쏘시에떼 아찌 니

피신청 : 진(Myongjin Kim)

당사 쟁 도1.

신청 : 치 치 쏘시에떼 아찌 니 탈리아 피 체, 50123

비아 나 니 알73/

피신청 진 한민 경상 도 경주시 항 동: , 226-10

쟁 도 들 피신청 에“guccikorea.com” , 해

라 닉 아 엔씨 미 캘리포니아주 알라 다 크웨( 236

마린 빌리지 에 등 어 다909) .

차 경과2.

신청 아시아도 쟁2011.8.26. (ADNDRC)

울사무 하 라고 함 주 쟁 원 에( ‘ ’ )

쟁 도 하는 신청 하 다.

는 등 에게 등 보 청하는2011.8.30.

하 고 등 에 등2011.8.30.

등 사항 해주었다.



는 쟁해결신청 가 통 도 쟁해결2011.8.30.

규 하 규 라 함 통 도 쟁해결규( ‘ ’ ),

한 아시아 도 쟁해결 보 규칙 하(

보 규칙 라 함 에 식 건 여‘ ’ )

검하 다.

는 쟁해결신청 우편 피신청 에게2011.9.1.

하 고 피신청 에게 답변 할 수 는, 2011.9.1.

마감 우편 통지하 다2011.9.21. .

피신청 답변 하지 않았고 에2011.9.21. ,

미 통지 피신청 에게 하 다2011.9.28. .

는 원에게 청하 고2011.9.29. ,

통지 하 고2011.9.29. 2011.10.6.

승낙 립 과 독립 언 아

하 다.

사실 계3.

신청 한 포함하여 찌 포함하는“GUCCI",“ "

다양한 상 비스 신청 등 하여 보 하고

갑 내상 등 참 신청 상 는 탈( 2 , ),

리아 가죽 브랜드 랜 간 한

업 사 하고 비 들 사 에 양질 식별

지도 가지고 다.

사건 쟁도 피신청 등 었2004.7.16.

갑 참 피신청 사건 쟁도 등 한 후( 1 ),

재에 지 그 도 주 하는 웹사 트 통해

실질 업 루어지지 않고 는 근 웹사 트 상에



매합니다 라는 문 함께 피신청“guccikorea.com for sale ”

주 가 시 고 할 수 다.

당사 들 주4.

신청A.

신청 주 약하 아래 같다.

사건 쟁도 신청 비스 동(1)

킬 도 사하다. “GUCCI 신청 주"

내 에 리 알 신청 특허청에 등,

비스 “GUCCI 한민 내에 는 신청 주지 한"

보 어야 한다.

( 신청 상 는 신청 에 해2) 1921 Guccio Gucci

립 래 각 액 리 가 시계 등, , , ,

브랜드에 한 업 사 하여 사실 등

고 할 피신청 사건 쟁도 등 한 것,

에게 리 알 는 신청 한 악 하여 상업

얻 는 한 등 한 것 볼 수 다.

피신청 사건 쟁도 등 하여 웹사 트(3)

운 하는 에 한 개연 찾 어 고 피신청,

쟁도 등 한 래 사건 쟁도 사 한

어 한 태 사업도 수행한 없 므 피신청 사건

쟁도 에 한 당한 리나 가진 라 볼 수 없다.

피신청B.

피신청 답변 하지 않았다.

검 단5.

규 항에 라 신청 신청한 해 다 과4 (a)

같 사실 해야 한다:



신청 리 갖고 는 상 는 비스 등 도(i)

동 하거나 동 킬 도 사하다는 것,

등 그 도 등 에 한 리 는 당한(ii)

가지고 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,

등 도 한 등 사 고(iii)

다는 것.

비스 본 건 쟁도 사A)

쟁도 에 도(1) <guccikorea.com> “ .com"

상 술 도 과 비 에 특

별한 미 가지고 지 않아 가 수 없고 한,

는 가 결합한 것 는“guccikorea" “gucci" “korea" “korea"

상 간 사 에 큰 향 미치지 않는 것 주

라는 에 가 계에 과하므 신청“gucci"

등 주지 한 신청 등 비스 “gucci"

사건 쟁도 과는 동 킬 도 사하다고

단 다.

피신청 리 는 당한B)

피신청 사건 쟁도 과 하여 상 나

비스 보 하고 지 않 피신청 사건 쟁도

당하게 사 한 도 없 므 피신청 사건 쟁

도 에 하여 리 당한 가지고 지 않다

할 것 다. 라 피신청 사건 쟁도 등 에

하여 리 는 당한 가지고 지 않 것 단 다.

피신청 한C)

피신청 사건 쟁도 에 해 어 한 리나

당한 도 가지고 지 않 에도 하고 한민 에 리

알 진 신청 과 동 킬 도 극 사한 도



등 사 하고 다는 사실에 한 피신청,

매합니다 라고 웹사 트상에 게재하고“guccikorea.com for sale ”

는 사실에 , 피신청 에 한 사건 쟁도 등

사 한 사건 쟁도 가지는 신청 비

스 사 함 상 수 들

하 한 한 것 단 다 라 러한.

사실 미루어 보아 본 는 피신청 사건 쟁도

한 등 사 하고 는 것 단한다.

결6.

같 검 한 결과 본 는 규 항, ‘ ’ 4 (i)

차규칙 에 하여 신청 신청에 라 피신청 에‘ ’ 15 ,

하여 쟁도 할 것 결 한다<guccikorea.com> .

1

결 월: 2011 10 25


